
[별 표 2] <개정 2013.3.23>

전문요원의 자격기준(제2조제1항관련)

등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

1급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

른 대학원에서 심리학

을 전공(보건복지부장

관이 정하는 임상심리

관련 과목을 이수한 

경우에 한한다)한 석

사학위이상 소지자로

서 보건복지부장관이 

지정한 전문요원 수련

기관에서 3년 이상 수

련을 마친 자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

간호사면허를 취득하

고, 「고등교육법」에 

따른 대학원에서 간호

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

이상 소지자로서 보건

복지부장관이 지정한 

전문요원 수련기관에

서 3년 이상 수련을 

마친 자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

른 대학원에서 사회복

지학 또는 사회사업학

을 전공한 석사학위 

이상 소지자로서 보건

복지부장관이 지정한 

전문요원 수련기관에

서 3년 이상 수련을 

마친 자

2. 2급 정신보건임상심

리사 자격취득 후 정

신보건시설, 보건소 

또는 국가나 지방자치

단체로부터 지역사회 

정신보건사업을 위탁

받은 기관이나 단체에

서 5년 이상 정신 보

건분야의 임상실무 경

험이 있는 자

3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

행령」 제10조제1항

에 따른 임상심리사 1

급 자격소지자로서 보

건복지부장관이 지정

한 전문요원 수련기관

에서 3년 이상 수련을 

마친 자

2. 2급 정신보건간호사 

자격취득후 정신 보건

시설, 보건소 또는 국

가나 지방자치단체로

부터 지역사회정신보

건사업을 위탁받은 기

관이나 단체에서 5년 

이상 정신보건분야의 

임상실무경험이 있는 

자

3. 2급 정신보건간호사 

자격소지자로서 간호

대학에서 5년 이상 

정신간호분야의 조교

수 이상의 직에 있거

나 있었던 자(자격취

득 이전의 경력을 포

함한다)

2. 2급 정신보건사회복

지사 자격취득후 정신

보건시설, 보건소 또

는 국가나 지방자치단

체로부터 지역사회정

신보건사업을 위탁받

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

5년 이상 정신보건분

야의 임상실무경험이 

있는 자



2급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

른 대학 또는 이와 동

등한 학력이 있다고 

교육부장관이 인정하

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

전공(보건복지부장관

이 정하는 임상심리관

련과목을 이수한 경우

에 한한다)한 학사학

위 이상 소지자로서 

보건복지부장관이 지

정한 전문요원 수련기

관에서 1년 이상 수련

을 마친 자

2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

행령」 제10조제1항

에 따른 임상심리사 2

급 자격소지자로서 보

건복지부장관이 지정

한 전문요원 수련기관

에서 1년 이상 수련을 

마친 자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

간호사면허를 가진 자

로서 보건복지부장관

이 지정한 전문요원 

수련기관에서 1년 이

상 수련을 마친 자

2. 「의료법」에 따른 

정신전문간호사 자격

이 있는 자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에 따른 사회복지사 

1급 자격소지자로서 

보건복지부장관이 지

정한 전문요원 수련기

관에서 1년 이상 수

련을 마친 자

  ※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ᆞ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

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

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
